
최근 국내 언론의 신뢰도 하락에 대한 우려가 크다. 실제

로 한국언론재단이 공개한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발표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의 뉴스에 대한 신뢰도는 세

계 36개국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일부 언론들을 중심으로 미디어 윤리 규범 마련 

등의 자정 노력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보도와 

관련해서는 과거 행태에서 크게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기업에 대한 부정적 보도행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기업의 경영 스타일을 정치

적으로 엮어 부정적으로 몰아가는가 하면, 공적 관심사라고 

볼 수 없는 사생활까지 들춰내며 침소봉대(針小棒大)하는 

보도를 하고 있다.

더팩트(www.tf.co.kr)가 최근 보도한 기업 경영인 관련 

기사는 그런 점에서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심의 대상에 상정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더팩트는 지난 6월 27일 <어?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 차 

타이어가 미쉐린?>이라는 기사를 시작으로 <조양래 회장 롤

스로이스에 맞는 한국타이어 있다?>, <안철수 ‘책임론’으로 본 

조양래 회장의 ‘도의적 책임론’> 등 조양래 회장 관련 기사를 

5건 연달아 게재한데 이어, 7월 16일과 17일에는 <롯데, 백화

점 내 ‘서미경 식당’ 정리…내년 1월 퇴점>, <‘신격호 사실혼’ 서

미경, 롯데백화점 노른자 식당 퇴점, 왜?>라는 다소 자극적이

고 선정적인 제목의 기사를 연이어 보도한 바 있다.

기획연재    
유사언론행위 

이대로는

안 된다 ❶

인터넷신문 
‘침소봉대針小棒大’ 보도 문제 많아

‘기업과 정치적 이슈 엮기’부터 ‘뻗치기’ 인터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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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타이어 관련 기사의 경우, 내용을 살펴보면 10

년간 제기되어 온 ‘한국타이어 근로자 사망’건과 관련해 조양

래 회장과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조 회장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의 차가 4억 원대의 ‘롤스로이스’

인 것을 발견했고, 그 롤스로이스의 타이어가 ‘미쉐린’이었다

는 내용을 다루면서 ‘단독 보도’라고 전하고 있다.

소위 ‘찌라시’에서나 회자될 법한 이야기다. 더욱이 한국

타이어 회장이 타는 ‘롤스로이스의 타이어가 미쉐린’이라는 

것이 ‘단독 보도’라고 할 만큼 신문에서 크게 다뤄야 할 주제

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연속 보도되어야 할 내용인지에 대해

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치적으로 이슈가 된 바 있는 안철수 

전 의원과 엮은 기사도 기획부터 선정적 소재를 물색해 기업

을 압박하기 위한 기사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언론의 신뢰도 하락 가속화시켜

한 기업 홍보담당 임원은 “최근 우리 기업도 속칭 ‘카더

라’ 수준인 것을 마치 확인된 팩트인 양 ‘00기업 총수 알고 보

니 헉!’이라는 머리기사를 대문짝만하게 작성해서 인터넷 포

털 이곳저곳에 뿌려 곤욕을 치룬 바 있다”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사라기보다는 기업의 홍보실 압

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회장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숨어서 사진촬영을 하는 속

칭 ‘뻗치기’ 취재도 문제다. 경영인의 사무실 급습뿐만 아니

라 개인적 행사까지 찾아와 카메라를 들이대기도 하고, 절차

를 밟아서 인터뷰하자는 정중한 요청도 무시하는 경우가 허

다하다는 게 홍보 담당자들의 전언이다.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사진 등을 대문짝만하게 찍어 

기사화하는데, 이 또한 저널리즘과는 한참 거리가 있다는 지

적이다. 카메라를 거부하는 기업CEO나 직원들의 몸짓도 주

요 기삿거리가 된다. 이 경우 독자들은 전후 사정을 모른 채 

‘뭔가 켕기는 게 있으니 취재 거부를 하는 거 아닌가?’하는 오

해를 살 우려가 있다.

실제로 올해 초 광고주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자

의 비윤리적 취재 및 보도 행위’로 응답자의 74.4%가 ‘취재 거

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면서 취재 요청’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언론 관련 전문 변호사는 “국민 누구에게도 불편을 

주지 않는 사소한 일이나 공적 관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생

활에 관련된 일까지 보도하는 것은 ‘알권리’라는 명분으로 면

죄부 되기 어렵다”면서 “공인이라도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

항이나, 사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

아야 한다”고 전했다.             유재형 yoojh1999@ka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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